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255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

업무 처리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33호, 2019.10.25.) 제2조제3

항에 따른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

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132호,

2022.5.1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7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

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」일부 개정

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

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(제5조제1항 관련) 2. 심사불능,

3. 심사조정의 일부 항목을 <붙임>과 같이 신설 및 삭제한다.

부      칙(2022.10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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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>

[별표]

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(제5조제1항 관련)

□ 신설 (총 17항목)

2. 심사불능

3. 심사조정

코드
세부
코드

내          역

26 본인부담금 상이건의 청구내역 미분리 작성, 본인부담 감면 명세서 착오청구 등

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요양시설 입소자 진료비 지원 명세서 착오청구

코드 내          역

B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- 요양병원 외 청구로 조정
(보험급여과-2781, 2022.5.23.), (보험급여과-2924,  2022.5.31.)

B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- 입원 명세서 외 청구로 조정
(보험급여과-2781, 2022.5.23.), (보험급여과-2924, 2022.5.31.)

B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- 감염관리 책임인력(의사1명, 간호사
1명) 각각 존재하지 않아 조정(보험급여과-2781, 2022.5.23.), (보험급여과-2924, 2022.5.31.)

B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료 - 감염관리 책임인력 근무일수 
비교 초과분 조정(보험급여과-2781, 2022.5.23.), (보험급여과-2924, 2022.5.31.)

B
회송료 - 대상 총횟수합 1회 초과 산정하여 조정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21호)

B
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– 1일 1회 초과분 조정
(보험급여과-1671호, 2022.4.1.)

B
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- 1일 1회 초과분 조정(외래)
(보험급여과-1671호, 2022.4.1.)

B
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및 PCR 검사와 동일날 산정하여 조정(명세서별)
(보험급여과-1671호, 2022.4.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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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삭제 (총 3항목)

3. 심사조정

코드 내          역

B
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및 PCR 검사와 동일날 산정하여 조정(접수번호별)
(보험급여과-1671호, 2022.4.1.)

B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원스톱 진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조정
(보험급여과-3814호, 2022.7.27.)

B
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가능한 종별외 산정하여 조정
(보험급여과-3814호, 2022.7.27.)

B
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1회 초과분 조정
(보험급여과-3814호, 2022.7.27.)

B
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와 동일날 산정하여 조정(명세서별)
(보험급여과-3814호, 2022.7.27.)

B
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와 동일날 산정하여 조정(접수번호별)
(보험급여과-3814호, 2022.7.27.)

B
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(KTAS) 1~3 등급 미존재 조정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240호, 2016.1.1.)

B 의료급여 산정불가 항목 점검

코드 내          역

B 회송료 - 대상수가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21호, 2020.10.8. 시행)

B
[한방] 입원환자 식대운영현황 비교하여 영양사 일반식가산 조정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-37호, 2006.6.1.시행)

B
[한방] 입원환자 식대운영현황 비교하여 조리사 일반식가산 조정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-37호, 2006.6.1.시행)


